
수처리제 관납시장 확대될까?
환경부 ,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기준 강화 … 농약 사용제한

수처리제 관납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.

환경부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설치, 운영중인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

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.

개정안에 따르면,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하수종말 처리시설의

기준으로 강화하고 2008년부터 대장균 항목을 추가한다.

또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임대나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을 사전 신고에서 사후 신고

로 전환하고,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사진처리 및 X-Ray시설은 폐수배출 시설에서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

했다.

공공수역의 부영양화 예방 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, COD,

T-N, T-P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고, 2008년부터는 대장균 항목을 새로 추

가하되 이해 당사자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해 2단계(2008년 및 2013년)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했다.

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

구 분 2007년까지 2008-2012년 2013년부터

생물 학적 산소요구량 (BO D )(㎎/ ℓ ) 30(30)이하 20(30)이하 10(10)이하
화학 적 산소요구량 (CO D )(㎎/ ℓ ) 40(40)이하 40(40)이하 40(40)이하

부유 물질량 (SS)(㎎/ ℓ ) 30(30)이하 20(30)이하 10(10)이하
총 질 소 (T-N )(㎎/ ℓ ) 60(60)이하 40(60)이하 20(20)이하

총 인 (T-P)(㎎/ ℓ ) 8(8)이하 4(8)이하 2(2)이하
대장 균군수 (개/ ㎖ ) - 3,000이하 3,000이하

+ ( ) 안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

아울러 골프장에서의 맹독성·고독성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대상 규모를 현

골프장면적 30만㎡ 이상에서 모든 골프장으로 확대하는 한편, 군부대 골프장 등 비영리시설도 관리대상에 포

함시키도록 했다.

환경부는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.

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

구 분
생물학적 산소

요구량 (㎎/ ℓ)
화학적 산소

요구량 (㎎/ ℓ)
부유물질량

(㎎/ ℓ)
총질소

(㎎/ ℓ)
총 인

(㎎/ ℓ)
대장균군

수 (개/ ㎖)
특정지역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

3,000이하
기타지역기준 20이하 40이하 20이하 60이하 8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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